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A Study on Bylaw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Enacted to 

Encourage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Middle and Old Aged 

김 대 건*

Kim, Dae Gun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연구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그 

구성과 내용이 중고령층의 욕구와 법적 효력을 위한 형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윤찬영(2010)의 입법평가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참여가 조례에서 ‘인생이모

작’ 또는 ‘생애재설계’로 표현됨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각 

조례는 대부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강화한 임의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모든 분석대상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의 침해를 구제하

기 위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민의 권리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중고령층, 사회참여, 기초자치단체, 조례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113호) 2018. 6. 239~266

* 강원대학교 외래강사(E-mail: iyap21@naver.com)
논문 접수일: 2018. 5. 26, 심사기간: 2018. 5. 26~2018. 6. 12, 게재확정일: 2018. 6. 12



240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113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ylaw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enacted to encourage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middle and 

old aged and to confirm whether their structures and contents meet the needs 

of the middle and old aged and suits with formal requirements. To this end, 

Yun's criteria for evaluating legislation was utilized. The target bylaws included 

the relevant codes, considering the fact that social participation is usually 

referred to as ‘second cropping of the life’ or ‘redesigning of the life.’

According to the analysis, each bylaw observed most formal requirements, but 

major clauses were the optional clauses which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power. Especially, none of the analyzed ordinances had clauses 

that stipulated residents' rights and the remedial measures to the violated rights. 

This study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the analysis, and it suggests a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focusing on the rights of residents, the obliga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livery system.

□ Keywords: Middle and Old Aged, Civic Engagement, Local Government,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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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 관련 자치법규의 구조

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 관련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에 은퇴연령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동시에 노

후소득보장체계에 진입하던 전통적인 은퇴모델은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시장에서 배출된 연령집단인 중고령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중고령층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동시

배제된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생애주기의 개인에 비해 취약성이 두드러

진다(김대건, 2018; 박미현, 2012; 신현구, 2008). 

중고령층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전 노인세대와 다른 조

건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과정 중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기를 경험한 중고령층은 이전세대에 비해 자산구조가 안정적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등, 2011). 여기에 고령

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사회적 변화가 결합하면서 중고령층은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한 인적 

자원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학에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등으로 명

명되는 시각이 적용되면서 중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어른’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는 중고령 개인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함게 

직면한 은퇴와 노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진 중고령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생산 극대화에 기

여케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부양부담과 관련한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참여가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위해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최근 들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자치단체별로 제정되고 

있는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 조례가 그것이다. 

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총체적 활동

을 포함하는데(Ehrlich, 2000) 일반적으로 개인 간 관계와 개인 및 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참여

(political engagement)를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McBride, 2003).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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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의 유지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는 존

경받는 성인의 역할로 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askie et al., 2008). 우리나라의 중

고령층 또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의 이중적 배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어른으로서

의 역할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정경희, 2011).

개인에 대해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을 평가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것의 수행을 가

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의 확보이며 이것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공식성 확보를 위해 법적 체계 내에 존재해야 하며 법에 의해 공식

화된 사회복지는 제도로서의 권위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자원으로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 또한 지역수준의 법적 체계인 조례에 의해 규정될 때 실현의 근거

가 확보된다(김광병,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현실화하는 지

역차원의 법제도적 환경인 조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조례는 비교적 최근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최초 제정이 이루

어졌으며 이후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제도

도입 초기인 현시점의 조례 내용과 구조 등이 이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고령층

중고령층은 생애주기 상 중년층에서 노년기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연령군을 의미한다(정일

영, 2015). 중고령층의 정의는 중년 이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 경향과 연결되어 이해된다. 전

통적으로 서구의 발달심리학, 노년학 영역에서 40대 이후 중년의 특성을 사회적 생산성의 극

대화와 은퇴의 준비라는 중고령층의 당면상황에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사

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은퇴에 따른 인생의 절정기(Apogee)이며 개인적 성취(personal 

fulfillment)를 이루는 새로운 기회라는 의미에서 50대 이후를 제3인생기(third-stage)라고 

명명하면서 중년 영역을 재정의하고 그 성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Lasle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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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중년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중고령층에 대한 

정의는 그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위치와 연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중년이 노동생애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면서 생애주기 상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려를 시작한다면 현대의 중고령층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 세대에 비해 빠른 은퇴

를 경험하거나 은퇴에 대한 선택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노후 소득보장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연령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다. 즉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동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 중고령층이 경험하는 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동시에 사

회보장체계에 대한 의존이 개시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상태의 임시적 변화 또는 일

자리의 변화를 뜻하는 이행(transition)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고령층은 지속적으로 노동시

장에 잔류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김대건, 2018).

반면 중고령층이 갖는 욕구는 생계를 위한 노동시장 내 지위유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중고령층은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연령대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배출되더라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

이다. 이같은 배경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가 연결되면서 중고령층은 사회적 기여를 유지하

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발전국가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규범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Kaskie et al., 2008).

중고령층의 정의는 생활영역과 학술영역 모두에서 명확히 합의되어 있지 않다(권혁남, 

2012; 박미현, 2012; 정순둘∙이루리, 2014). 이에 따라 중고령층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연령

집단 정의1)와 함께 혼용되어 활용되면서 학술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그리고 정책

영역에서 정책입안자의 성향 및 선택에 의해 상이하게 정의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중고령층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정의는 연령에 따른 중고령층의 범위를 정의하

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제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이다. 다만 김대건(201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령의 특성이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체계의 

이중배제라는 상황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일차 퇴직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이전 

연령집단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50대2)를 중고령층의 하한연령으로 하는 

1) 김대건(2018)은 중고령층과 유사하게 지칭되는 연령집단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니어’, 
‘베이비부머’, ‘준고령’, ‘고령’, ‘장년’, ‘중장년’, ‘중년’, ‘이모작세대’, ‘50+ 세대’, ‘중고령’, ‘예비 노년
층(세대)’, ‘뉴 시니어’, ‘신노년’, ‘Active Seniors’ 등이 중고령층과 구별없이 활용되는 정의이다.

2) 통계청(2016)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정규 노동시장에서 최초 이탈하는 평균연령이 노동이력이 있는 남성을 
기준으로 약 52세이며 남녀 전체를 포함할 경우 약 49세라고 보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가정 및 사회에서의 환경 및 역할변화에 직면하는 시점은 50대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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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할 것이다(이성균, 2009). 결국 중고령층의 연령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하

는 50대에서 연금수급연령 직전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

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사회참여

사회참여(civic engagement)는 “개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타인 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Ehrlich, 2000; McBride, 2003).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는 ‘시민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하는 개인적 및 집합

적 활동’을 의미하는 시민참여(류태건, 2014; 하승수, 2008), 시민적 관여(박선희, 1998) 등

의 개념과 혼용되는데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참여활동을 정치영역에 국한하여 이해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정치참여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의한 것이다(김윤한, 2003; 장성익, 

2010; Berger, 2001; Verba & Nie, 1978; Younis et al., 2002). 

그러나 시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 외 영역의 참여활동에서 시민의 역할 수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참여활동을 정치참여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정

치영역을 넘어선 수준의 참여활동으로서 사회참여를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포괄적 관점의 사회 참여는 정치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지향성을 갖는다(김대건, 2018). 먼저 자신과 이웃의 생활환경 변화

를 추구한다는 것이다(Adler & Goggin, 2005; Diller, 2001; Ehrlich, 2000; McBride, 

2003).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참여는 타인과의 연계(engage)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McBride, 2003; Rowe & Kahn, 1998). 즉 사회참여는 단순한 참여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

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다(Tobari, 2011).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면 사회참여에 대한 용어적 혼란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naan & Park(2016)은 civic participation, civic engagement, social participation, 

social engagement 등의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여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사회참여와 관련된 용어 모두가 비이분적이며 지역

사회와 지역사회 내 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245

3. 사회참여 지원 조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규범이다. 이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 기반한다(김

광병, 2012). 

윤찬영(1998)에 따르면 조례는 네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첫째, 새로운 규범의 창조이다.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법규정을 성숙한 행위규범으로 만들어낸다. 

둘째, 법률의 제정을 선도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라 전국적 단위의 입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 셋째, 법률을 보완한다. 조례는 

추상적 규범인 법률에 구체성을 부여하여 현실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법률과 사회

적 현실 간의 괴리를 축소한다. 법이 현실세계의 생활규범과 일정한 차이를 가질 때 조례는 

이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유연성을 부여한다.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위임조례와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

으나 법률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주조례로 나뉜다(김

광병, 2013).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관련 조례는 명백한 상위법률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우나 「헌법」 제117조1항의 주민복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

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3)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

된 사회복지 자주조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4). 

현재까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례는 사회참여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

과 체계를 규정한 조례와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운영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나뉜다. 특히 이중 사회참여 지원조례는 ‘인생이모작’ 또는 ‘생애재설계’를 

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참여’를 포함하여 세 단어의 명목적 의미에 일

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차원의 내용5)이 매우 비슷하다. 이

3)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지방자치단
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윤찬영(2010)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범위가 사회복지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개 영역, 즉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 내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관련 
조례는 주민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5) 인생이모작이나 생애재설계를 표방하는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중고령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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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계가 퇴직기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중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방향이 거의 동일하여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책집행 영역이나 학술영역에서 두 개념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구별없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6).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자치법규로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

계’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포함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고령층의 사

회참여에 대해 매우 다양한 관점의 개념정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계 또

한 이와 동일하거나 이에 포함되어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정

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제

공되는 중고령층의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7).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에 더불어 건강, 여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같은 
사업내용은 서울시의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 업무 주무부처인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업무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6) 이와 관련하여 중고령층에 대한 대표적인 자치단체 지원정책인 서울시(2017)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센터’ 건립계획에서 ‘인생이모작’을 목적으로 하며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등 두 단어를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 학술영역에서는 장현선 등(2015)의 보고서 등에서 ‘인생이모
작’을 ‘사회참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7) 중고령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고용촉진조례, 일자리보조금, 
자살방지 등의 목적을 가진 조례 등이 있으나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년 등 
인접세대와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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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자치법규 

광역 기초 단체 자치법규명 조문 수 제정년월일

서울

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0 2018.  4.  5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9 2017.  3. 16

동작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1 2015. 11. 12

서대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7 2017.  9. 27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6 2017.  3.  9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2 2017.  6.  1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8 2017. 11. 24

경기

수원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5 2018.  4.  2

용인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7 2016. 10. 12

안성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8 2016. 12. 30

강원 인제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7 2017.  7. 14

전남 여수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2 2017. 11. 22

현재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9건, 12개 기초자치단체의 12건 등 총 21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적용범위의 차이에 따

른 내용상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조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위의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조례의 각 조항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에 따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선행연구나 문헌을 통

해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익섭･이윤로, 

2007).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로는 윤찬영(2010)이 제시한 입법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윤찬영

(2010)은 사회복지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의 구

체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규범적 타당성은 법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와 실천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타당성은 각각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수급 요건 및 급여종

류와 수준, 재정부담 원칙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정목적,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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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의 내용과 조건, 재정부담 원칙 등을 제시함으로써 달성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의 유무와 내용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분석대상 조례는 유형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아님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지방조례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 욕구에 반응하는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법의 실효성은 법 제정 목적의 현실적 달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객

관적 실효성 체계와 내용적 실효성 체계로 구분된다. 이중 객관적 실효성 체계는 법 효력 발

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련 여부를 의미한다. 반면 자치법규의 

경우 조례의 실효적 수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규칙이 제정된다기보다 사무집행을 위한 내부기

준에 가까워 법규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최환용, 2008) 조례의 내용분석에 포함하기에 무

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실효성 체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다.

내용적 실효성은 법규의 현실적용을 위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는 주체 및 관련 조직, 인력, 재정조달 방법, 권리구제, 벌칙 등의 기준을 통해 전달체계 조직

과 인력, 재정조달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벌칙 등을 확인한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 실효성에 해당하는 각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다만 재정조달 방법의 

경우 규범적 타당성 체계에서 규정하는 재정부담 원칙과 그 내용에 유사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벌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입법평가기준에서 제외되는 경향

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김광병, 2012; 홍준형, 2008). 이와 함께 윤찬영(2010)은 

전달체계와 인력의 전문성을 개별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달체계는 전문적인 인

력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달체계와 인력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전달체계와 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평가요소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분석의 평가요소

규범적 타당성 체계 실효성 체계

기준 평가요소 기준 평가요소

권리성
- 법 목적 규정
- 주민권리, 국가의무 규정 조직 및

인력

- 전달체계의 확보
- 위원회의 구성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대상범위의 타당성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의 포괄성
- 지역 특성의 반영 권리구제 - 권리구제절차 확보 여부

재정부담 원칙 - 재정 확보의 국가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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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 조례의 내용 비교를 위해 내용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수행되었다. 추가

적으로 분석 및 부호화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 2인과 사회복지 

연구자 4인이 참여하는 연구집단에 분석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규범적 타당성 분석

1) 형식 구성

규범적 타당성은 법 제정목적,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 또

는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 재정부담 원칙 등의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자치단체 조례별 평가요

소 유무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조

례에서 대부분의 규범적 타당성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요소에 따

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조례에서 제정 목적과 적용의 대상 및 범위가 정의되어 있었다. 자치단체

장의 의무에 있어서는 모든 조례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명기한 반면 중고령층의 사

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치단체별

로 중고령층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계획 자체를 책임으로 명기한 경우(41.7%)가 존재한 반면 

자치단체의 지원책임을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재정지원만으로 한정한 경우(58.3%)도 있었다. 

반면 모든 조례에서 중고령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회참여 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기타 등 6개 

항목이 거의 모든 분석대상 조례에서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다만 여수의 경우 건강지원, 

여가지원, 기타 등이 제외된 세 가지의 사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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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 요소 유무

광역
기초 
단체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주민의 
권리

자치단체장의 의무 지원사업

제도, 
여건 조성 

노력

지원 
계획 
수립

재정 
책임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사회 
공헌 
지원

건강 
증진 
지원

문화 
여가 
지원

기타

서울

구로 ○ ○ × ○ ○ ○ ○ ○ ○ ○ ○ ○

노원 ○ ○ × ○ ○ ○ ○ ○ ○ ○ ○ ○

동작 ○ ○ × ○ ○ ○ ○ ○ ○ ○ ○ ○

서대문 ○ ○ × ○ × ○ ○ ○ ○ ○ ○ ○

성북 ○ ○ × ○ × ○ ○ ○ ○ ○ ○ ○

영등포 ○ ○ × ○ ○ ○ ○ ○ ○ ○ ○ ○

광주 동구 ○ ○ × ○ ○ ○ ○ ○ ○ ○ ○ ○

경기

수원 ○ ○ × ○ ○ ○ ○ ○ ○ ○ ○ ○

용인 ○ ○ × ○ ○ ○ ○ ○ ○ ○ ○ ○

안성 ○ ○ × ○ ○ ○ ○ ○ ○ ○ ○ ○

강원 인제 ○ ○ × ○ ○ ○ ○ ○ ○ ○ ○ ○

전남 여수 ○ ○ × ○ ○ ○ ○ ○ ○ × × ×

2) 제정 목적

조례에서는 제정 목적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서울 각 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전남 여수 등 8개 자치단체(66.7%)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대상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항의 규정에 두고 있는 반면 광주 동구, 경기 용인, 안성, 강원 인제 등 4개 자치단체

(33.3%)에서는 생애재설계와 관련된 지원사항의 규정을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각 조례에서 중고령층의 은퇴전후 

사회적 참여활동을 규정하는 정의가 구별없이 지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제시한 목적이 일정한 단어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의미가 중고령층의 은퇴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공적 노후생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업 지원내용

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동일한 배경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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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개념

광역 기초 제정 목적 주요개념(인생이모작, 생애재설계)의 의미

서울

구로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동작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서대문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성북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영등포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광주 동구 생애재설계 지원 사항 규정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경기

수원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용인 생애재설계 지원 사항 규정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안성 생애재설계 지원 사항 규정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강원 인제 생애재설계 지원 사항 규정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전남 여수 인생이모작 지원 사항 규정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두 번째로 조례의 목적이 중고령층의 일반적인 욕구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

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령층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서의 동시적 배제라

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반하여 이해되며 이에 따라 중고령층은 경제적 안정화와 사회적 역

할의 확보라는 두 가지의 세대욕구를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각 조례의 목적은 인생이모작 또

는 생애재설계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전통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성격이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이같

은 서비스의 성격은 중고령층이 갖는 두 가지의 주된 사회적 욕구 중 한 편, 즉 사회적 역할

에 관한 욕구만을 한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한 일부 중고령층

만이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는 중요한 한계를 부여한다.

반면 은퇴기 전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중고령층의 경우 비우호적인 주변부 

노동시장에 잔류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에게 중고령기는 이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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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와 동일하게 생계에 대한 욕구가 유지됨을 고려하면 각 조례에서는 이를 고려한 제정 목

적 및 서비스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목적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생이모작과 생애재설계 모두 개인의 이전 

생애경험이 중고령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유지하기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생활양

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한 비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적용대상 및 범위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조례에서 표적으로 하는 대상은 중년층, 장년층, 중·장년

층 등이며 각 자치단체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중고령층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조례 중 ‘중년층’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한 경우는 1건(8.3%), ‘중

장년층’ 또는 ‘중·장년층’은 6건(50%), ‘장년층’은 5건(41.7%)이 확인되었다. 

조례 적용 대상의 연령범위는 상한연령의 경우 65세 미만으로 모든 조례가 동일하다. 반면 

하한연령은 조례에 따라 40세 이상(4건, 33.3%), 45세 이상(1건, 8.3%), 50세 이상(7건, 

58.3%)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체계에서의 동시적 배제라는 중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이해함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다른 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령연금 체계에 편입되는 연령이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데 반해 노동시장에

서 이탈하는 시기는 개인의 상황, 지역사회의 조건, 또는 이에 대한 대응의 시작시기가 지역

별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각 조례 간 적용개시 연령기준이 최대 10세까지

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결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고령층의 하한연령이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50세를 전후한 연령에서 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시 내 각 자치구의 적용기준 또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도농여부, 인구밀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차이가 공적 서비스 수급기준에 대한 지역별 차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50세를 기준연령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253

<표 5>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법위

광역 기초단체
적용 대상 및 범위

대상집단
연령범위

하한연령 상한연령

서울

구로 장년층 50세 이상 

65세 미만

노원 장년층 50세 이상 
동작 중·장년층 40세 이상 

서대문 장년층 50세 이상 
성북 장년층 50세 이상 

영등포 중·장년층 40세 이상 
광주 동구 중년층 45세 이상 

경기
수원 장년층 50세 이상 
용인 중·장년층 40세 이상 
안성 중·장년층 50세 이상 

강원 인제 중·장년층 40세 이상 
전남 여수 중장년층 50세 이상 

4) 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주민의 권리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해당 인구집단 

및 관련 정책의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여건 조성의 노력이다. 두 번째는 조례의 각 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또는 설치되는 조직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지원이

다. 또한 이같은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각 조항에 주민의 권리성 또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성이 

부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서비스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주민의 권리를 규

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권리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고 조례 시행에 대한 의지 

또한 약해질 수 있다(김광병, 2012). 

특히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모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사회적 욕구로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에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박윤근･한은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모든 조례에서 확인된 반면 주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례에서 제시

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 규정이 강행규정의 성격인지 임의규정의 성격인

지를 판단하였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의무규정은 크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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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조성 및 계획 수립 책무와 서비스 제공책임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원여건 조성 및 계획 

수립 책무는 다시 제도 및 여건 조성책임과 지원계획 수립시행 책임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는 지원여건 조성 및 계획 수립 책무수행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지를 확인하

여 자치단체의 중고령층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책무에 대한 실천의지의 수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만 명확한 책임소재를 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노력할 책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이해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의 의무로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은 노력의 책임만을 규

정하고 있었으며 결과달성 수준이나 노력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

다. 이와 동일하게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재정책임 또한 모든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되지 않고 단체장의 임의에 따라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

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규칙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고 단기적이며 불안정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

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또다른 의무로서 지원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과 연관

된 것이다. 재정지원은 조례에 의해 명시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하거나 자

치단체에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에 포함된 조례에서 지원계획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첫 번째는 조례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례 지원계획의 수립을 강제하는 경우이다(유형1)8). 또다른 유형은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임의적 재정지원 규정에 대해 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원계획을 

강제하는 경우이다(유형2)9).  

분석에 따르면 광주, 경기, 강원에 포함되는 5개 기초자치단체(41.7%)의 지원계획은 유형

1, 즉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연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조례에 

명기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과 전남의 5개 기초자치단체(41.7%)는 유형2, 즉 사업수행에 대

한 임의적 재정지원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계획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조례에 명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개 자치조례(16.7%)에서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준용하

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공적 복지서비스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동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강제하면서도 필요한 

8)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규정된다. 

9)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에 
더불어 “구청장은 위 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부가되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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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이에 따라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국가의 서비스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체계

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 내용에

서 재정지원에 대해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6> 주민의 권리와 자치단체(장)의 의무조항의 성격

광역 기초 단체 주민의 권리1)

자치단체(장)의 의무

제도, 여건 조성1) 재정 책임1)
재정지원계획 

수립2)

서울

구로 × ○ ○ ▽

노원 × ○ ○ ▽

동작 × ○ ○ ▽

서대문 × ○ ○ ×

성북 × ○ ○ ×

영등포 × ○ ○ ▽

광주 동구 × ○ ○ ▲

경기

수원 × ○ ○ ▲

용인 × ○ ○ ▲

안성 × ○ ○ ▲

강원 인제 × ○ ○ ▲

전남 여수 × ○ ○ ▽

주. 1) ● 강행규정,  ○ 임의규정
2) ▲ 유형1,  ▽ 유형2,  × 없음

5) 지원사업 내용

각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사회공헌 지원, 건

강증진 지원, 문화·여가 지원, 기타 등을 포함한다10).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전남 여수에서는 건강 지원, 여가 지원, 기타 지원사

10) 조례에 따라 각 사업을 규정하는 구체적 문구에는 크지 않은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 내용은 동일하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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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내용에서 제외한 세 개의 지원영역만을 사업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사회참여의 범위에 대한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참여

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여가, 개인적 참여 등이 포함되

는데 이같은 활동이 매우 넓은 수준에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참여를 준비하는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대건, 2018).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회참여에 해

당하는 활동을 건강, 문화 및 여가, 기타 활동 등 구분없이 넓게 포함한 반면 전남 여수의 경

우 교육, 노동, 사회공헌 등 사회참여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서비스 영역을 최소

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례에서 명시한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각 자치

단체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중

고령층의 서비스 욕구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

다. 물론 조례내용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규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재량 및 여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도농, 

면적, 인구밀도 등 기본적인 지역성격의 면에서 매우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지역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정된 사업의 내용이 중고령층의 추가적인 소득확보를 가능

하게 하는 내용보다는 소득과 상관없거나 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단순참여 또는 소비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비스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바, 중고령층에게 있어 소득확보가 사회적 역할참여와 함께 주

된 욕구영역이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고령층이 소득에 대한 추가적 확보

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할 경우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충분

한 일부 계층에서만 사회참여가 현실적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이 충분하지 않

은 중고령층은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소득 확보를 위해 주변부 노동시

장에서의 잔류를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실효성 분석

1) 형식구성

실효성은 법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효성 확

보를 통해 법의 현실적 적용이 가능하다(윤찬영, 2010). 본 연구에서 실효성은 전달체계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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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권리규제에 관한 내용을 각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지를 통

해 확인된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분석대상 조례에서 전달체계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전달체계 관련 조항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

과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조정 및 평가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나뉜다. 이

중 전문 지원기관은 강원 인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이 확인되었다(91.7%). 반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전남 여수의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6.7%)11). 

<표 7> 각 조례의 실효성 요소 유무

광역 기초단체
전달체계

권리구제
전문 지원기관 설치 위원회 구성 인력

서울

구로 ○ ○ × ×

노원 ○ ○ × ×

동작 ○ ○ × ×

서대문 ○ ○ × ×

성북 ○ ○ × ×

영등포 ○ ○ × ×

광주 동구 ○ × × ×

경기

수원 ○ ○ × ×

용인 ○ × × ×

안성 ○ × × ×

강원 인제 × × × ×

전남 여수 ○ ○ ×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규정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달체계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명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

성과 공급주체 간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광병, 2013). 분

11) 분석에 포함된 12개 조례 이외에도 4개 기초단치단체에서 중고령층에 대한 서비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한 독립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조례의 경우 법 제정 목적, 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분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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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 조례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은 전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의 성격

을 갖는지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지원기관 설치에 대한 조항이 포

함된 모든 조례에서 해당 조항의 성격은 모두 임의규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해

당 자치단체에서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선택적인 것이다. 즉 중고령층의 사회참

여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설치가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재정운영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충분치 않은 재정여건 하에서 명백히 드러난 지역적 욕구에 기반

하여 시행되거나 이미 전반적으로 도입되어 운용에서의 재고의 여지가 없는 서비스가 아닌 

영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여유를 스스로 제약하

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은 본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중

고령층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현시점에서도 이미 시급한 수

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중고령층에 대한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

공 의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치조례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12)를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해당업무의 담당자나 소관업무부서의 책

임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 지역사회 당사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

되어 구성된다13). 위원회의 운영은 전달체계와 서비스 자체의 전문성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업무와 관

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

고 서비스 제공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자치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2개 자치조례(16.7%)에서는 자치단체의 임의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운영 상의 재량을 확보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4개 자치조례(33.3%)에서는 위원회 관

련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12) 위원회의 명칭은 자치단체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인생이모작위원회’ 등으로 구분되나 위원회의 
기능이 지원계획을 수립, 조정 및 평가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13) 이와 관련하여 서울 서대문, 성북, 경기 수원, 전남 여수 등의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인력의 자세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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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달체계 관련 규정의 성격

광역 기초

전문 지원기관 설치 위원회 구성

규정의 
성격

기타 규정사항
규정의 
성격

기타 규정사항

서울

구로 ○ - 위탁 ●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 수당규정 

노원 ○
- 기관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 사용제한
- 위탁

●
- 위원회 기능, 구성
- 위원장, 위원의 임기, 직무, 제척, 

위촉 해제 등

동작 ○
- 위탁
- 예･결산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 대행

서대문 ○
- 기관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 위탁

●
- 위원회 기능, 구성
- 위원장, 위원의 임기, 직무, 제척, 

위촉 해제 등

성북 ○
- 기관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 위탁

●
- 위원회 기능, 구성
- 위원장, 위원의 임기, 직무, 제척, 

위촉 해제 등

영등포 ○
- 기관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 예･결산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 대행

광주 동구 ○ - 위탁 ×

경기

수원 ○ - 위탁 ○
- 위원회 기능, 구성
- 위원장, 위원의 임기, 직무, 제척, 

위촉 해제 등

용인 ○ - 위탁 ×

안성 ○ - 위탁 ×

강원 인제 × ×

전남 여수 ○ - 위탁 ●
- 위원회 기능, 구성
- 위원장, 위원의 임기, 직무, 제척, 

위촉 해제 등

주.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없음

위원회의 역할은 서비스의 기획에서 전달,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과정 전반을 통찰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이같은 전문인력의 역할은 서비스 대상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

여야 하는 지방조례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누락

된 조례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한계 등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전문성

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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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 구로, 동작, 영등포 등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기 설치된 다른 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조직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유리한 반면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에 특화된 전

문조직으로서의 역할, 즉 전문성 면에서 불리하다. 두 형태 간 정책효과성의 비교를 통해 보

다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급

과 관련한 권리 확보에 유리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김광병, 2013) 그러나 분석대상 조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규정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공적 서비스로서의 중고령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제공이 전문적 기술을 확보

한 전달인력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급여나 서비스 제공

의 수준 및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김광병, 2012). 이에 따라 정책목적과 제공되는 서비스

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서비스의 효과성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영역에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전문직은 사

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전문직이 중고령층이 가진 

주요한 욕구인 소득 확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직업상담사의 경우 직업교육이나 재

취업 등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평생

교육사는 중고령층의 사회적 역할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령층이 갖는 두 가지의 욕구에 동시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장･단기 서비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효율적일 수 있다. 

3)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서비스 수급과정에서 규

정의 추상성, 주무관청의 위법행위,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 

등에 처분이나 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현외성, 1996). 권리구제는 서비

스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박정선, 2013).

중고령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지방조례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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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비스신청에 대해 보호계획을 수

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분석대상 조례에서 

권리구제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한 경우는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가 없었던 결과와 연결된다. 원천적으로 주민의 서비스 수급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응하는 수단은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령층이 갖는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수급권리와 동시에 이를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Ⅴ. 연구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꾸준히 제정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조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이 중고령층의 욕구에 적합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

도록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윤찬영(2010)이 제시한 사회복지입법기준을 분

석틀로 채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현재까지 제정된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조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주요한 개선

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규범적 타당성 면에서는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자치단체의 의무, 지원사

업 내용 등이 명시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

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중고령층과 사회참여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영향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일

관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같은 경향은 법 해석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이며 적절히 합의된 정의를 활용하여 해당 조항의 내용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건(2018)은 중고령층과 사회참여의 다양한 개념활용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확장적으로 적용가능한 개념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의 수급연령은 자치단체별로 10년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차이는 중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위치, 즉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시점에 대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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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별 이해의 차이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차퇴직이 50

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50대를 포함하여 연금수

급 전까지의 연령집단, 즉 5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인구집단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은 본 연

구에서 확인한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조례를 제정한 모든 자치단체에

서 중고령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 차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정

의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상황이나 단체장의 지향에 따라 지역별로 서비스가 차이를 갖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조례가 규정한 지원사업의 내용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며 그 내

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자치법규가 갖는 지역특성의 반영이라는 가치를 충분

히 강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동시에 이같은 경향은 중고령 사회참여 지원서

비스의 본격적 제공이 시작된지 오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즉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정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책적 반응으로서 선택되는 공적 서비스가 욕

구와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체계적 정책설계가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기 실행 중인 외부지역 정책 등을 참고하여 제공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조례의 법적 효율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이 충

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 뛰어난 이해를 가진 지역민과 

정책전문가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구조를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이 제도 내에 편입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 의사소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이미 구성된 민관 협

력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의 실효성은 전달체계와 권리구제 규정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

부분의 조례에서 전달체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권리구제 규정은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전문 지원기관과 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였다. 그러나 전문 지원기관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수준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전문자격 기준을 제시한 경

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정의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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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업무의 내용을 규격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작업은 해당 업무 

성격의 다면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기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

고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함에 있어 이들의 주요한 욕구인 소득 확보와 사회적 역

할에 대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중고령층의 다면적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사

회경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장･단기 서비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사

회복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대응방향으로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고령의 사회참여 지원에서 높

은 수준의 서비스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전문직 

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정책적 

고려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례에서 권리구제를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서 주민

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국민의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이해할 때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

기 위해 주민의 서비스 수급에 대한 권리를 조례에 포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법체계의 필수요

소를 누락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조례의 내용에 주민

의 권리와 이를 실현해야 할 자치단체의 의무를 대응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에 따

른 구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 수급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인구집단인 중고령층은 앞으로도 

사회적 생산성의 극대화와 노인부양부담의 감소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제정되는 지방조례의 성격은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을 포함하여 실효적 법체계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성격 또한 지원사업 규정에서 전문 서비스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설립･운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된다. 다만 이같은 제

도적 노력은 중고령층의 주요한 세대욕구와 법적 효력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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